
2023년도후쿠오카시물가급등긴급지원급부금

１．지급대상자

2023년 12월 1일현재, 후쿠오카시에주민등록이있는세대의세대주

３．지급요건

【공통요건】
●세대중에, 주민세가과세되는소득이있지만미신고인자가없을것
●주민세가부과되는친족등으로부양되는자만으로구성된세대가아닐것
●타시구정촌에서같은제도에의한급부금을수급했다또는수급예정인세대가아닐것

【개별요건】

２．지급액

４．제출기한・제출처

【제출기한】2024년４월 3０일（화）
（소인유효）

※2023년 12월 2일이후에태어난아이（신생아）를부양하는세대로의「아동가산」에한하여,
제출기한은, 2024년 8월 31일（토）（소인유효）입니다.

【제출처】후쿠오카시물가급등긴급지원급부금사무처리센터
〒810-0041 후쿠오카시주오구다이묘 1초메４－１ ＮＤ빌딩２층

물가급등에의한부담증가를감안해, 특히가계에영향이큰저소득세대에대해, 급부금을지급합니다.

주민세비과세세대

１세대당７만엔

주민세균등할만과세세대

１세대당 10만엔

저소득자의육아세대에가산（아동가산） 아동１인당５만엔

주민세비과세세대
세대전원의 2023년도주민세균등할이
비과세일것

주민세균등할만과세세대
세대전원이 2023년도주민세소득할의과세가
없고, 세대중적어도 1명이주민세균등할만
과세된자일것

저소득자의육아세대에가산（아동가산）세대
「주민세비과세세대」또는「주민세균등할만과세세대」의세대주로, 
18세이하의아동（2005년 4월 2일생이후의아동）을부양하고있을것
※18세이하의아동이세대주인경우는대상인원수에불포함

후쿠오카시가서류를수리한날로부터３주일정도로
지급할예정입니다. 
※서류수리가집중하는시기는지급이늦을수있습니다. 

구청이나시청창구에서제출할수없습니다. 

후쿠오카시물가급등긴급지원급부금의상세한정보는, 시홈페이지를보십시오.

福岡市 物価⾼騰緊急⽀援給付⾦ 검색뒷면도확인바랍니다.



５．수속방법

●확인서또는신청서를기입하기전에, 아래내용을확인바랍니다. 
□세대중에, 조세조약에의한면제신고로인해, 주민세균등할또는소득할이부과되지않는자가있는경우는, 지급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세대주또는세대원이세금수정신고등을하므로써, 지급요건을만족하지않게된경우는, 지급대상이되지않습니다. 
□서류내용에잘못이있던경우는, 급부금반환을요구할경우가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허위기입을한경우는부정
수급으로사기죄로기소될가능성이있습니다. 

●확인서또는신청서에필요사항을빠짐없이기입해주십시오. 
□기입하실때는, 꼭기입예를확인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로지급합니다만, 금융기관에서계좌작성이어렵다등, 부득이한이유로계좌로수취를못하신분은
아래콜센터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계좌이체가아닌지급방법인경우는, 지급시기가늦어집니다. ）

●확인서또는신청서를제출하기전에, 아래내용을확인하신후, 우송으로제출해주십시오. 
□필요사항은빠짐없이기입했다. 
□필요서류는빠짐없이동봉했다. 
※서류의기재내용이나, 필요서류에미비가있을경우, 서류의수정이나추가제출을요구할경우가있습니다. 
또한, 확인하는데시간이소요되고, 지급이늦을수있습니다. 

대상자에원칙적으로「지급안내통지서」또는「지급요건확인서」를보냅니다. 상세는각서류를확인바랍니다. 

●「지급안내통지서」를받은세대
・원칙적으로, 수속은불필요합니다. 「지급안내통지서」에기재된「지급예정일」에, 「이체예정계좌」에입금합니다. 

●「지급요건확인서」를받은세대
・「지급요건확인서」에필요사항을기입하여, 필요서류를동봉하신후, 우송으로제출해주십시오. 

※주민세균등할만과세세대인분은스마트폰으로도수속가능합니다. （상세내용은,「지급요건확인서」를확인바랍니다. ）

●지급요건을만족하지만, 신청서를통한수속이필요한경우가있는세대

【주민세비과세세대・주민세균등할만과세세대（공통）】
・2023년 1월 2일이후에후쿠오카시에전입한자가있는세대
・세금수정신고등에의해, 지급요건을만족하게된세대

【저소득자의육아세대로의가산（아동가산）세대】
・2023년 12월 2일이후에태어난아이（신생아）를부양하는세대
・기숙사에서생활한다등의이유로별개세대로되어있는 18세이하인아동을부양하는세대

「보이스피싱사기」와「개인정보 사취」에주의바랍니다!
・수속을 하는데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급부금에 관한 일로 개인집을 방문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택에 후쿠오카시 직원을 사칭하는 수상한 전화나 방문이 있던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상담 전용전화(＃9110)에 연락 바랍니다. 


